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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수시 공고 제2019 - 2858호

건설공사대장 미 통보에 따른 시정명령 공고 

 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(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) 제6항 및 같은 

법 시행령 제26조(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)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

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(시정명령 

등) 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 11월  28일

여  수  시  장

1. 시정명령 대상 업체: 붙임

2. 시정명령일시: 2019. 11 .28.

3. 시정명령 이행기간: 2019. 11. 28. ~ 12. 12.

4. 법 적 근 거: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(시정 명령) 제3호

5. 시정명령내용: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

사항을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1억 원 이상인 건

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와 1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로부

터 4천만 원 이상을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는 도급․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

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시정명령 기일까지 

통보하시기 바랍니다.

6.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(시정명령 등의 보고)에 따라 

건설산업정보시스템(http://www.kiscon.net)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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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정 명 령  대 상  업 체

상       호 대표자 처분업종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근거

 현우플랜트(주) 윤 *열   기계설비공사업
건설공사대장

미 통보
시정 명령

건설산업기본법 
제81조 제3호


